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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규정 

부재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적립금(이하 건설비용 적립금)’은 집단에너

지사업에 규정된 법정적립금

-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대상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건설비용 부담

금으로 공급시설을 취득하고, 해당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공급시설감가상

각비)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업자이며,1) 의무적립액은 공급시설감가

상각비 징수분

- 집사법은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의무, 의무대상, 적립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관하여 규정이 부재

○ 15년 이상 된 노후 공급설비의 증가로 건설비용 적립금의 활용에 주목

2. 연구 목적

□ 건설비용 적립금의 현황 조사․검토 및 합리적 사용방안 모색 필요

○ 건설비용 적립금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건설비용 적립금

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

- 집사법에 규정된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실태 파악

1) 집사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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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된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비용 적립금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가용한 적립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노

후설비 대체를 위한 합리적 사용방안 모색이 필요

- 사업자별 사업개시 시점, 열공급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전체 

열공급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설비가 점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노후설비 대체를 위해 적극적인 사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적립 취지 및 근거법과의 정합성 유지

- 이를 통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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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 및 분석 결과

□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

○ 건설비용 적립금의 근거법은 집사법과 동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

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

분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

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 건설비용 적립금의 적립 명목은 공급시설 건설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적립

금의 사용방법은 미정

- 적립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매년 적립하는 것을 원칙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족하면 당해 연도 미적립분을 다음 연도에 적립

- 적립시한은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적립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존재

○ 건설비용 적립금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요인은 공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

설감가상각비

-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용자가 지불하는 공급시설 취득재원으로 1987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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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도입 초기에 국내 민간자본시장이 취약한 여건하에서, 정부는 재

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역난방의 투자·보급을 촉진하고자 건설비용 부담

금 제도를 도입

- 공급시설감가상각비는 건설비용 부담금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

로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 

- 그러나 정부가 2011년에 고시 개정을 통해 공급시설감가상각비를 요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후 공급시설감가상각비는 사용자로부터 징수 불가

○ 부담금은 강제성을 가지며 공익사업의 재원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

부과 근거 지출 용도 특징

부담금 특정 이해관계
특정 용도

부과·징수가 용이

목적세
담세력 여부

부담자의 인적 범위가 다양

보통세 지출의 자율성 안정적 세원 확보가 우선

<표 2-1> 조세와 부담금의 차이  

자료: 구해동(2002) 내용을 요약, 「김현아,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조
세연구원, 2004.」에서 재인용, 수정 

○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자의 공급규정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데,2) 사업자 대부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과기준을 준용 

-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크게 온수와 냉수로 구분되고 온수는  주택

용·업무용·공공용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차등단가를 적용하고, 주택용은 계약면

적(㎡) 단가를, 업무용·공공용 및 냉수는 연결열부하(Mcal/h) 단가를 적용

2) 집사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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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약종별 단위 단가

온수

주택용
신축 계약면적 

1㎡
14,040

기존 7,050

업무용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67,630

301~1,000Mcal/h 131,360

1,001~3,500Mcal/h 126,180

3,501Mcal/h 이상 110,630

기존

0~300Mcal/h 96,740

301~1,000Mcal/h 82,290

1,001~3,500Mcal/h 79,050

3,501Mcal/h 이상 69,300

공공용

학교, 사회 
복지시설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88,500

기존 52,300

그 이외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50,860

301~1,000Mcal/h 118,220

1,001~3,500Mcal/h 113,560

3,501Mcal/h 이상 99,570

기존

0~300Mcal/h 87,060

301~1,000Mcal/h 74,050

1,001~3,500Mcal/h 71,140

3,501Mcal/h 이상 62,370

냉수 연결열부하 
1Mcal/h

0~1,000Mcal/h 429,300

1,001~2,000Mcal/h 269,800

2,001~3,000Mcal/h 230,700

3,001Mcal/h 이상 208,600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2013.5.30.)

주1)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열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
때부터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산입

주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속병원에 대한 온수 공사비부담금은 공공용 중 "그 이
외"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

<표 2-2>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기준 

○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2011년까지 약 37,000여 건에 이르며, 금액

으로는 2조 7천억 원 규모로 집계

-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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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용 부담금의 부과 취지는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의 경우 

입주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지역난방의 경우 중앙난방

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 대신 사업자가 지역난방설비를 하는 것이므로, 타 

난방방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 건설비용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 부담금 산정근거로 고

려되는 중앙난방방식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점, 부과명목과 산정근거가 

부합하지 않는 점, 부담금 징수주체의 적격성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있고, 건

설비용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 반면, 공급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이하 

재부담금) 허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건설비용 적립금의 회계처리 원칙 및 방법

○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정부나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자산이전에 대한 대가나 
제약조건 또는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 수령 시 전액 수익처리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

자산이전에 대한 대가나 
제약조건 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

자본접근법

수익접근법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그림 2-1] 자산이전의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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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접근법

- 건설비용 부담금을 수취한 경우 직접 자본의 한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

법으로 주로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건설비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 전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므로 자본총계를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

○ 수익접근법

- 수취한 건설비용 부담금을 일정기간 동안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으로 인식

하는 방법

- 자본접근법의 논리적 비약을 보완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이나, 수취한 건

설비용 부담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하여 다시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으로 나누어지며,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양자 공히 채택 가능한 

대안임.

구분 자본접근법
수익접근법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취
득
시
점

① 토지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10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 
가액 및 장부가액은 

300원
③ 자본잉여금: 150원

① 토지의 취득가액은 
100원, 장부 가액은 

5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300원, 
장부가액은 200원

① 토지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100원

②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300원
③ 이연수익: 150원

매
기
손
익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30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20원(= 30원 - 10원)

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30원

② 이연수익환입(기타매
출액)은 15원

세
법

토지에 대한 건설비용 
부담금 50원은 처분시 
까지 과세되지 않음 좌동

현행 세법은 
자산차감법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기타매출액 중 5원에 

대한 과세여부 문제 발생

<표 2-3> 건설비용 부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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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한국지역난방공사 1,806,877 960,368 660,277 541,481 

㈜GS파워 173,287 119,476 41,973 64,282 

안산도시개발 58,090 31,119 21,037 1,910 

인천종합에너지㈜ 66,185 58,608 5,910 - 

미래엔인천에너지㈜ 7,548 7,439 85 - 

청라에너지 82,065 80,278 1,394 - 

인천공항에너지 36,360 29,525 5,331 - 

<표 2-4>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적립액 추정(그룹1)

(단위: 백만 원)

□ 적립현황 및 문제점

○ 정상적립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3개사에 

불과하며, 대다수 사업자는 미적립 상태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립을 않

고 있음.

- 기타 사업자들은 누적 적자로 인해 적립불가

- 적립의무 해당여부의 판단근거 문제

- 의무적립액 산정근거 문제

○ 적립의무 사업자 그룹1의 경우, 정상적립 사업자(그룹1A)와 누적손실로 인

한 적립지연 사업자(그룹1B)로 재분류될 수 있으나, 의무적립액은 공히 

2011년까지의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 총액

-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가 적립해야 할 의무적립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1(그룹1A와 그룹1B)은 열요금 상한의 적용대상이므로 동일한 추정방

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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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휴세스 19,659 17,758 1,483 - 

한국CES 5,747 4,155 1,242 - 

전북에너지서비스 4,240 4,048 150 - 

수완에너지㈜ 38,505 34,899 2,813 -

부산정관에너지 17,494 14,997 1,947 -

경기CES 9,090 7,429 1,296 -

LH공사 89,971 51,997 29,620 - 

㈜삼천리 14,084 13,569 402 -

충남도시가스 12,196 10,981 947 -

대구도시가스 8,175 5,962 1,726 - 

코원에너지서비스㈜ 13,410 12,664 582 - 

합계 2,462,983 1,465,272 778,215 607,673 
주(1) 사업 초기부터 2011년까지 건설비용 부담금 징수 총액
주(2) = (1) - (2011년까지 공급시설감가상각비 또는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주(3) = {(1) - (2)} × (1 – 22%). 이론상 2011년까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주(4) 사업자가 이익처분을 통해 재무상태표에 건설비용 적립금으로 실제 적립한 금액
주(5) ‘공급시설감가상각비 × (1 – 22%)’를 적용하여 법인세 효과를 차감

○ 그룹5는 별도 기준의 열요금 상한 적용대상이므로 별도의 추정방식을 적용

하고 그룹6은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자이므로, 해당 요금체계를 

고려하여 추정

부담금 
징수액(1)

부담금 
잔액(2)

추정 
적립액(3)

실제 
적립액(4)

서울특별시 176,098 47,069 129,029 -

대전열병합㈜ 43,029 24,653 14,333 -

대성산업㈜코젠사업부 20,672 16,396 3,335 -

합계 239,799 88,118 146,697 -

<표 2-5>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적립액 추정(그룹5, 그룹6)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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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말 현재 정상 적립 사업자의 적립금액은 607,673백만 원

- 누적손실 사업자의 의무적립액 추정치를 합산하면, 건설비용 적립금의 의

무적립액 규모는 약 8,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적립금 적립의 문제점

- 다수 사업자는 적립지연 장기화 및 적자로 인한 적립불가

- 사업자간 적립여건의 차이 존재

- 건설비용 적립금 사용의 문제 발생

□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방안

○ 적립금의 사용조건으로 적립취지 부합성과 근거법과의 정합성이 요구

- 건설비용 적립금의 사용은 용도조건(공급시설 건설비용)과 보상조건(사용

자 대상에 대한 보상)을 충족해야 함.

○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으로 크게 구분

- 직접보상은 적립금을 보상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과 ‘사용자 요금 감면’이 있음.

- 간접보상은 공급시설 투자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공급시설 공동투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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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안 적용 조건 및 내용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 재투자 발생시 건설비용 적립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감면

•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 대한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의 재부과 
가능 조건 필요

• 이해당사자 동의

사용자 요금 감면

• 건설비용 적립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난방요금을 
감면(공급시설 수선유지비 등)

• 요금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필요(열요금상한제 조
정·개선 등, 특히 저비용사업자)

• 이해당사자 동의

공급시설 공동투자

• 건설비용 적립금을 투자재원으로 사용, 광역 열공급 네트워크를 구
축

• 광역네트워크의 독립적 운영, 저가열원우선투입원칙 적용 등의 보
장 필요

• 이해당사자 동의

<표 2-6> 적립금 사용방안별 적용 조건 및 내용

□ 적립금 사용의 영향

○ 적립금 사용의 주요영향은 사용방안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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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안 영 향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

•(보상효과) 적립금에 의존
•(보상대상) 건물소유자
•(시장영향) 기존 시장구조 및 가격규제 유지

사용자 요금 감면
•(보상효과) 적립금에 의존
•(보상대상) 지역난방사용자
•(시장영향) 기존 시장구조 및 가격규제 유지

공급시설 공동투자
•(보상효과) 시장효율화의 편익에 의존
•(보상대상) 사용자, 사업자, 지역공동체
•(시장영향) 경쟁시장, 가격규제 폐지, 연관시장 조성

<표 2-7> 적립금 사용방안별 주요영향 비교

□ 공급시설 공동투자의 효과

○ 지역난방시장 변화 (독점시장→경쟁시장)

- (시장재편) 도매시장, 소매시장, 네트워크운영 등

- (연관시장) 이차측 에너지서비스시장 등

○ 지역난방시장의 합리적 구조조정

- (공급확대) 고효율설비, 저가열원 등

- (시장퇴출) 저효율설비, 고가열원 등

- (여건확보) 대체열공급, 퇴출사업 업역전환

○ 경쟁 및 효율화 유인에 의한 지속적 편익창출

- (소매시장) 난방원간 경쟁

- (도매시장) 열원간 경쟁. 사업자의 효율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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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공급시설 공동투자의 영향 

[그림 2-2] 공동투자 이후의 지역냉난방시장 

○ 사회적 후생 극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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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언

□ 적립방법의 개선

○ 정책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건설비용 적립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

보하는 것

- 고비용사업자의 경우 적립지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음.

- 사업자 유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립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적립방법 대안 1: 부분적립 방식

-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연간 의무적립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익을 고

정비 원가 항목별로 균등배부를 통하여 적립하는 방법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립을 강제할 수 있음.

○ 적립방법 대안 2: 강제적립 방식

- 사업의 영속성 확보에 필요한 우선 지출을 배려

-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의 우선 지출액을 차감한 고정비 회수분이 

총감가상각비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익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법

○ 적립방법 대안 3: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의무적립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강

제 적립

- 우선 지출 항목인 법인세, 고정운영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자에게 처분 가능한 이익 발생 시 적립을 강제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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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규정의 개선

○ 집사법 제20조의3은 적립 명목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2조의6은 ‘공급시설’을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로 규정

- 적립금은 사용자 요금의 과납분이지만 적립금의 사용범위는 사업자 소유 

자산의 취득으로 제한

○ 동법 제57조의4는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적립시한의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

○ 동법 22조는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

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

- 열요금 상한규제로 고정비 미회수가 발생할 경우 공급시설감가상각비 징수액

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인수․합병시 적립금의 처리

○ 현행 법규는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나 자산양수도가 발생한 경우, 건설비

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

지 않음.

- 이는 사업자의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흑자전환이 불가능하여 사업의 

인수·합병이 고려되는 경우에 문제

- 인수가격은 인수시점의 자산·부채가치와 향후 예상되는 영업현금흐름을 비

교하여 평가하므로, 건설비용 부담금과 공급시설감가상각비의 징수분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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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자의 인수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움.

□ 적립금의 사용여건

○ ‘건설비용 부담금 감면’은 재투자 발생시 사용자에 대하여 건설비용 부담

금의 재부과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때 적용 가능

- 재부과 허용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이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

○ ‘사용자 요금 감면’은 현행 열요금 상한제하에서 저비용사업자에게 적립금

의 임의처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저비용사업자에게 별도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

○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적립금을 광역네트워크 건설비용으로 사용

- 경쟁도입의 물적 조건이 확보되지만, 유효경쟁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유효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네트워크 운영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광역네트워크 도입으로 지역냉난방시장은 소매시장, 도매시장, 네트워크 운

영부문 등으로 재편

- 소매경쟁이 성립하면 도매경쟁은 자연히 성립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의 

열원선택이 불가능하여 소매경쟁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도매경쟁

이 성립하지 않음.

- 이 경우 저가열원우선투입원칙을 광역네트워크 운영에 적용하면 소매경쟁

이 성립하지 않아도 도매경쟁이 가능

-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광역네트워크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열생산자의 네트워크 운영·소유는 지양

○ ‘공급시설 공동투자’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방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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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

- 표준모형, 운영조직, 투자기금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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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대 효과

□ 건설비용 적립금 실태 파악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의 파악 가능

○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에 따른 열악한 사업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건설비용 적립금 의무 미이행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복합적으로 판단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적립의무 미이행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 모색 가능

○ 건설비용 적립금의 운영실태 현황을 통해 노후된 설비의 교체 시기에 맞추

어 적립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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